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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3년 시행
2011년 9월 감축목표 설정 2012년 이행 … 온실가스 에너지 명세서 제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11월17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기본법상 관리기업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곳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재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은 470곳이다.

거래제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으며, 할당량만큼 감축을 못하면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곳의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들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판매해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차액분을 팔지 않고 다음해에 사용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곳은 그대로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지만 자발적으로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표관리제 지정기업은 최근 4년간(2007-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2011년 3월까지 부문별로

관련부처에 제출하면 내년 9월 감축목표가 설정되고서 2012년부터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색성장위 관계자는 “산업계 일부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 시기를 늦추어달라는 의견이 있어 12월7일까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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